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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4가단229767  부당이득

원       고 A

소송 리인 법 법인  

담당변 사 종

피       고 B

변  종 결 2015. 1. 16.

 결  고 2015. 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,122,976원과 이에 하여 2014. 11. 27.부  2015. 1. 30. 지는 

연 5%, 그 다 날부  다 지 하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한 돈  지

하라.

2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3. 소송 용  90%는 원고가,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과 이에 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  결 고일 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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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5%, 그 다 날부  다 지 하는 날 지는 연 20%   계산한 돈  지 하라.

이 유

1. 인 사실

 가. 주식회사 X엔 인 트그룹(이하 ‘X그룹’이라 한다)  주식회사 Y(이하 ‘Y’라 한

다)를 상  울 앙지 법원 2008가합10797   지  구하는 소송  

하여, 2009. 1. 21. 울 앙지 법원 부  Y에 하여 X그룹에 910,000,000원과 

이에 하여 2008. 5. 9.부  다 지 하는 날 지 연 20%   계산한 돈  지

할 것  명하는 결(이하 ‘이 사건 결’이라 한다)  고 았고, 이 사건 결이 그 

 었다.

 나. 한편 X그룹  Y에 한  채권  원  910,000,000원에 하여 울 앙지 법

원 2008카단6259  Y  Z에 한 채권에 한 가압 를 신청하여, 울 앙지 법

원 부  이를 인용하는 결  았다가, 이후 울 앙지 법원 2010타채23799

 이 사건 결에 하여  가압 결  본압 결  이 하고, Y에 한  채

권  지연손해  393,917,808원  압 할 것  명하며,  합계 1,303,917,808원(＝ 

원  910,000,000원 ＋ 393,917,808원)에 한 추심명  구하는 취지  채권압   

추심명  신청하여, 2010. 7. 12. 울 앙지 법원 부  이를 인용하는 결  

았다.

 다. 이에 Z  2014. 3. 5. Y  Z에 한 채권에 하여  채권압   추심명 과 

다른 채권압   추심명 , 채권가압 ,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이  2014. 3. 5.

지  채권원리  2,999,412,828원  부산지 법원 동부지원 2014  515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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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하 다. 

 라. 이에 부산지 법원 동부지원  2014. 5. 29. 2014타 304  Z이 공탁한 공탁  

2,999,412,828원과 이에 한 이자 2,032,611원 합계 3,001,445,489원  집행 용 

117,150원  공 한 나 지 3,001,328,289원  Y  채권자들에게 아래「 당 내역」

 각 재  같이 당하 다(이하 ‘이 사건 당’이라 한다).

【 당 내역】

순번 당사자 배당순위 권리 청구금액 배당액

1 피고 1순위 전부권자 190,000,000원 190,000,000원

2
주식회사 OO상호저축
은행의 채권양수인 주
식회사 OOOOO

2순위 추심권자 800,000,000원 223,819,081원

3 X그룹 2순위 추심권자 1,303,917,808원 364,802,108원

4
OOOOO방송 주식회
사

2순위 추심권자 88,836,476원 24,854,123원

5 OOO 2순위 가압류권자 80,000,000원 22,381,908원

6 세무법인 OO 2순위 추심권자 700,000,000원 195,841,696원

7 *** 2순위 추심권자 1,000,000,000원 279,773,852원

8 □□□ 2순위 압류권자 800,000,000원 223,819,081원

9
주식회사 OOOOO상
호저축은행

2순위 추심권자 1,400,000,000원 391,683,393원

10 ▽▽▽ 2순위 압류권자 1,800,000,000원 308,163,217원

11 ◇◇◇ 2순위 추심권자 500,000,000원 85,600,894원

12
●●●(채권양수인 △
△△)

2순위 추심권자 2,740,931,500원 469,252,372원

13 신용보증기금 2순위 추심권자 67,233,478원 9,838,908원

14 ◎◎◎ 2순위 추심권자 1,445,254,624원 211,497,656원

합  계 12,916,173,886원 3,001,328,289원

 마. 한편, 원고는 2014. 4. 18. X그룹 부  X그룹  Y에 한 이 사건 결에 

한 채권  양 하면 , 양도통지에 한 리권  여 아, 같  날 Y에  채권양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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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 통지하 고, 그  Y에 그 통지가 도달하 다.

 . 피고는 Y  그 이사인 N  망에 하여 Y에 270,000,000원  여하 다

고 주장하면  N  사 죄  고소하 고, 부산지 법원 2008가합16977  여  

연  상  구하는 소송  하 다.

 사. 피고는 2009. 4. 16. Y  N과 사이에  여  소송과 하여, (i) Y  N이 

연 하여 피고에게 2009. 4. 17. 지 190,000,000원  지 하 , 그 지  지체  인

한 지연손해  2009. 9. 1.부  일 지 연 20%   계산한 돈  지 하고, 

소송 용  각자 부담하는 것  조  하며, (ii) Y  N  조 이 립한 이후 

2009. 4. 21. 190,000,000원  50,000,000원  변 하고, (iii) 피고는 Y  N 부  

50,000,000원  변 과 동시에 N에 한 고소를 취소하  합 한 다 , 같  날 

 여  소송에   (i)과 같  내용  조  립시 다.

 아.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당 이 인 2009. 4. 21.  합 에 라 N 부  

50,000,000원  고  N에 한 고소를 취하하 다.

【인 근거】갑 1 내지 4, 7, 8, 10 내지 13 증, 갑 9 증  1, 2  각 재, 변  

체  취지

2. 단

 가. 부당이득  립

 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가 이 사건 당 이  합   50,000,000원  변

고 도 합 에  변  외한 나 지 140,000,000원만  당에 참가하지 아

니하고 합  액  당에 참가함 써, 합   N 부  변  

50,000,000원 부분에 하여  당  법 상 원인이 없이 이를 이득하고, 이 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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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그룹  Y에 한 이 사건 결에 한 채권  양 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 므 , 

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 이를 할 가 있다.

 나. 부당이득  범

  (1) 나아가, 피고가 원고에게 할 부당이득  범 에 하여 보건 , 당이  

소는 당에 하여  다른 이해 계에 하여 립하는 소송당사자가  채권자들 

사이  분쟁  해결하는 것 ,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 만 그 결이 효

이 미 고, 그들 사이에 만 상  분쟁  상이  당 부분  귀속  변경하

므 , 피고인 채권자 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 인 는 경우 원고인 채권

자  당액  계산하는 데에 당이 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 채권  참작할 

필요가 없고, 이는 당이 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원고보다  채권자

라 하 라도 마찬가지다( 법원 2001. 2. 9. 고 2000다41844 결, 2007. 3. 29. 고 

2006다49130 결 등 참조).

  그러나, 부당이득  채권  경우 익자가 얻  익이 채권자가 입  손해를 

과하 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  한도 내에 만 이를 행사할  있고, 익자를 상  

그 과 부분 지  구할 는 없는 만큼, 원고가 당  아야 할 채권자임에

도 당  지 못하 고, 피고가 당  지 못할 자임에도 당  았다는 이  

그 상 에게 부당이득  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계에  

당   있었  액  원고  당액 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.

  (2) 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당  50,000,000원  (i) 원고  채권 

1,303,917,808원이 (ii) 1 인 피고를 외하고,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 같  2

인 채권자들  채권 액 합계 12,726,173,886원(＝ 12,916,173,886원 － 190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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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) 이 차지하는 에 상 하는 5,122,976원(＝ 50,000,000원 × 1,303,917,808원 / 

12,726,173,886원, 원 미만 버림)과 이에 하여 원고가 구하는 에 라 악  익

자인 피고가 50,000,000원  과 당  2014. 5. 29. 이후  소장 부본 송달일인 

2014. 11. 27.부  이 사건 결 고일인 2015. 1. 30. 지는 민법이 한 연 5%, 그 

다 날부  다 지 하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%  각 

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  

3. 결

 그 다면, 원고  청구는  인  범  내에  이 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 지 청구

는 이  없어 이를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사 고범


